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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나. 발 의 일 : 2020년 8월 12일

다.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라. 상 정 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태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

정기금을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4조).

라. 기금은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여유자금의 예치 예탁,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5조).

마. 시장은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둠(안 제6조).

바.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시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0. 7. 2. ~ 7. 2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기금개요
○ 기 금 명 : (가칭)「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 기금분류 : 융자성(목적상), 공무원복지(성질상), 직접관리(관리방식)
○ 기금용도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및 기타 주거안정 사업
○ 조성재원 :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
○ 설치년도 : 2021년

 운용계획

재원구성

수입계획
‣ 융자금 회수금
‣ 일반회계 전입금
‣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지출계획

‣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 기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운용 경비

운용규모

‣ 사업비 기준 연간 약 180억원*(±α) 규모 운용

- 사업비 규모는 최근 2년간('18~'19) 전세자금 지원금 신청
수요(평균 194억), 전세가 상향 추세, 1인당 개인한도 현실화
(증액)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180억원으로하되,

- 일반회계 재원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확대('21년 130억,
'22년 155억, '23년 이후 180억)

※ 연간 운용규모는 신청수요, 당해연도 상환금 수입규모 등 종합적
으로 감안해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α)

조성목표
‣ 750억원 ('21년~'26년)

※ 기융자 회수금 266억,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 이자수입 23억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시 재정에의

영향

‣ 기존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비를 기금으로 편성(전출),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되지 않음 → 재원변경만
있을 뿐 시 재정규모 변동은 없음

‣ 상환되는 융자금을 당해연도에 즉시 사용 가능 →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 행정국은 무주택 공무원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주거안정 사업의

규모 확대 및 기금설치에 대한 직원들의 개선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추진배경을 밝히고 있음.

※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 경상북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및

전라북도 순창군(「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다른 시도 운영사례]

◯1 경상북도 : '93년 기금설치, '19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419억원

- 전세자금(최대 5천만원, 15년 상환) 외 주택 매입자금(최대 1억원, 20년 상환) 지원

※이 외에도 관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서 기금 설치 운영중

※ 2020년 8월 기준 서울시는 16개 기금을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거안정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매매․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설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7.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직원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

나. 주택 전세금의 융자

※ 2020년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8.8억) 전세가(4.6억)는 전국의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서울시 공무언이 공무원이 서울 평균가격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7년이, 전세보증금 마련은

14년이 소요됨.



< 공무원연소득대비평균아파트매매가比 > < 공무원연소득대비평균아파트전세가比 >

○ 다만,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춰질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행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운영의 한계점과 기금 운용의

필요성,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적정성,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 공무원 등 총 11개 조문으로구성되어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설치)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

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함.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1) 기금의 설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설치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안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으로 발

생한 이자 수입금,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제5조(기금의 용도)
-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등을 기금의 용도로 정함.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관리공무원을 둠.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위해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둠.

제8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총괄 및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회 개의

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융자업무 위탁․대행 등)
-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

고,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정함.

부칙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동 규정은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 상황과 관계없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과 전세가

급등, 근무지 변경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재원을 운영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기금설치의 장점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기금은 재원이 소멸되지 않는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금 상환시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재사용이 가능하여 전세자금 운용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 약화의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의회의통제권밖에서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일반회계)와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기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필요시

예산확정
▪ 사업부서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합목적성 차원의 자율성 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주요항목(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 또한, 관련법령(「지방자치법」)에서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주거안정 자금 운영이 일반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 안 제3조는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한 최대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어, 존속기한 설정의 범위는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

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존속기한 5년이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해소 및 운영을 위한

적정한 연한의 설정인지 여부와 존속기한의 연장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종속기간을 할 수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 존속기간연장 심의절차 : 기금관리부서⇒기금총괄관리관 의견⇒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

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입법사례)「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2(기금

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

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동 제정안에서는 존속기한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유효기간 및 존속기한 등 시기에 관한 사항은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입법체계상 조문 이동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금의 조성(안 제4조)

○ 안제4조는주거안정기금조성을위한재원조달항목들을규정하고있음.

안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 관련 법령에서는 기금 조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상적인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차입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구성됨.

○ 행정국은 기융자회수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이자수입 등을 통해 5년

(‘21년~’26년)동안 7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주거안전기금 조성목표와 재원조성 방안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기금의 조성 목표액 미달성에 따른 대안마련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성목표 및 재원조성 방안 >

【 조성목표 】 750억원(조성기간 : '21년 ~ '26년)

※ 사업비 연 130~180억 규모, 이자율 현 1% 유지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누계) 150 306 447 579 669 750

➊ 기 융 자 회 수 금 41 102 143 195 226 266

➋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07 199 295 371 425 461

➌ 융 자 금 이 자 수 입 2 5 9 13 18 23

41
억 10
2억 14
4억 19
5억 22
6억 26
6억

10
7억 19

9억 29
5억 37

1억 42
5억 46
1억

2억 5억 9억 13
억

18
억

23
억

15
0억

30
6억 44

8억 57
9억 66

9억 75
0억

’21 ’22 ’23 ’24 ’25 ’26

기융자 회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총조성액

➊ 기융자 회수금(전세융자금 지원금 미상환 채권 회수금) ··························· 266억원

- 일반회계에서 기 대출('16~'20년)된 지원금 회수액으로, 기금 설치

이후 '21년부터 '26년까지 기금으로 수입처리

➋ 일반회계 전입금 ······································································ 461억원

- 융자금 회수금 감안해 연차별로 107억원~36억원 규모로 출연

‣ 일반회계 전입금 = 사업비 – 전년도 이월액 – (융자금 회수금 × 55%)

※ 융자금 회수금은 최근 5년간('15~'18년) 상환추이와 하반기 전세자금
지원금 지원시기(8월 이후)등을 감안해 편성액의 55%만 반영

- '27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운용 가능

➌ 전세자금 이자수입(이자율 1% 가정) ··············································· 23억원



4)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안제5조는공무원주택전세자금의융자, 여유자금의예탁및예치등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밝히고 있음.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지원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기금의 용도가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는 무주택 공무원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매년 2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경직성에 따라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지원대상자, 지원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 바, 기금

조성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무주택 공무원(신혼부부 공무원, 신규 공무원 포함)
※ 그룹별 선정 : 일반 50% 신규 15%, 신혼 30%, 다자녀(3자녀이상) 및 1인가구 5%
○ 선정시기 : 상 하반기 2회 (전세계약서 등 입증서류 확인 후 수시 지원)
○ 지원금액 : 최고 1억원, 이자 연 1.0%(‘17. 7월~ /보증보험요율0.496%)
- 전세보증금의 50% 이내(보증금 4.4억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100% 지원)
※ 단, 세대원 6인 이상은 보증금 5억원 이하, 1인 가구는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채권확보 : 보증보험가입 또는 채권양도 설정
※ 채권양도는 SH 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설정 가능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20년 예산 : 13,000백만원
※ '07~'10년 50억, '11년 40억, '12년 30억, '13~'15년 40억, '16~'17년 38억, '18년 58억, '19년 68억



[연도별 전세자금 예산,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 ’20. 8. 20. 기준)

연도 예산 집행률

신청현황
선정
인원

지원현황
경쟁률
(신청인원/
선정인원)

지원비율
(지원금액/
신청금액)신청

인원 신청금액 지원
인원 지원금액

계 85,200,000 87.0% 2,823 170,516,645 1,564 1,316 71,908,400 1.8:1 46.6

’20년 13,000,000 69..9% 305 23,086,000 179 132 9,081,000 1.7:1 39.3

(하반기) 6,500,000 39.7% 123 9,091,000 94 39 2,581,000 1.3:1 71.5

(상반기) 6,500,000 100.0% 182 13,995,000 85 93 6,500,000 2.1:1 46.4

'19년 6,800,000 100.0% 261 20,196,495 86 86 6,800,000 4.1:1 33.7

'18년 5,800,000 100.0% 226 18,593,000 81 87 5,800,000 2.6:1 31.2

'17년 3,800,000 100.0% 85 5,048,000 69 69 3,800,000 1.2:1 75.3

'16년 3,800,000 100.0% 129 7,474,000 70 68 3,800,000 1.8:1 50.8

'15년 4,000,000 64.9% 113 5,813,000 97 59 2,594,400 1.2:1 44.6

'14년 4,000,000 93.4% 230 12,503,000 72 75 3,736,200 3.2:1 29.9

'13년 4,000,000 89.4% 136 6,969,000 87 74 3,576,300 1.6:1 51.3

'12년 3,000,000 99.7% 192 10,386,000 52 57 2,991,500 3.7:1 28.8

'11년 4,000,000 100.0% 124 6,322,000 76 74 3,999,200 1.6:1 63.3

'10년 5,000,000 80.8% 135 7,463,150 118 79 4,040,500 1.7:1 54.1

'09년 5,000,000 67.7% 137 5,559,000 96 81 3,382,500 1.7:1 60.8

'08년 5,000,000 92.2% 221 8,959,000 141 114 4,610,500 1.6:1 51.5

'07년 5,000,000 92.3% 224 9,059,000 161 129 4,615,300 1.4:1 50.9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 기본배점과 가 감점을 더해 그룹별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일 반 신 혼 신 규 다자녀 1인 가구

비율 100% 50% 30% 15% 5% 5%

지원한도 130,000 58,500 39,000 19,500 6,500 6,500

◯1 기본배점(100점)

구 분 배점 기준

일반
·
신혼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 (45)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부양가족 수 (25)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신규 ․부양가족 수 100 - 1명당 20점 / 5명 이상 100점 만점

다자녀 ․자녀 수 100 - 1명당 20점 / 5명 이상 100점 만점

1인
가구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30)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 (70) - 만 1년당 4점 / 15년 이상 70점 만점

  

※ 부양가족 :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2 가․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15점 - 정 직

10점 •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감 봉

5점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1~3점
• 대통령표창(훈·포장 포함) 3점
• 국무총리표창 2점
• 시장(장관)표창 1점

  

※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의 경우는 복수 감점 처리됨



5)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6조)

○ 안제6조는시장이기금의효율적인관리운용을위하여기금관리공무원을두는

규정을마련하려는 것임.

○ 안제6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지방회계법」및「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 주체의 체계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안제7조는시장소속하에위원회(「서울특별시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기금의관리․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위원회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것임.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

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인력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인력개발과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 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

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

각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제7조의기금위원회설치는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의무사항으로써, 기금별로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를본조례에

명문화하려는것으로보임.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안 제10조)

○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법령으로설치의무화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

및운영과위원장의직무를규정하려는것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 재정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

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

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

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다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종합적인판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 첫째, 안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정확한 위원의 숫자가 불분명한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통상위원회의 경우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위해 가급적홀수로 규정하는점도

고려한 구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강제 사항은 아니나, 통합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가3분의1이상참여

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셋째, 동 제정안에는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바,

해당 규정의 보완 필요성에대해서검토의여지는있다고하겠음.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함.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

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

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융자업무 위탁․대행 등(안 제11조)

○ 안제11조는기금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융자업무를금융기관에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관련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 행정국은 전세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대출및여수신업무등에대해

전문성과 편리성을 갖춘 금융기관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기금의 위탁 및 대행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

감독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11조(융자업무 위탁․대행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업

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34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4조).

라. 기금은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여유자금의 예치 예탁,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5조).

마. 시장은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둠(안 제6조).



바.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의

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사. 시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신 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 7. 2.～7. 22.)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

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

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

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인력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인력개발과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 의 재무관과 징수관

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기금의 운용 관련 재정담당 부서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

집한다.

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

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함.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융자업무 위탁 대행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

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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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융자 등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2021년~2025년)

○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시장방침, ‘20. 6.)’에 의거하여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

출

전세자금 지원(A)
(일반회계전입금)

13,000
(10,700)

15,500
(9,200)

18,000
(9,600)

18,000
(7,600)

18,000
(5,400)

82,500
(42,500)

예치금(B) 2,278 3,719 4,217 5,571 6,290 22,075

소계(C=A+B) 15,278 19,219 22,217 23,571 24,290 104,575

수

입

일반회계전입금(D) 10,700 9,200 9,600 7,600 5,400 42,500

융자금회수액(E) 4,331 7,437 8,529 11,337 12,867 44,501

이자수입(F) 247 303 370 416 452 1,788

전년도이월액(G) 0 2,278 3,719 4,217 5,571 15,785

소계(H=D+E+F+G) 15,278 19,219 22,217 23,571 24,290 104,575

총 비용(C-H)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 일반회계 전입금 10,700 9,200 9,600 7,600 5,400 42,500

기타 기금 내 자체조달 4,578 10,019 12,617 15,971 18,890 62,075

합계 15,278 19,219 22,217 23,571 24,290 104,575

5. 덧붙이는 의견 :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순증감은 발생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작성하였음

6.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김정택 주무관(☎2133-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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